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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876년 대한제국과 일본간 체결된 우호통상조약은 제1조에서 대한제국이 일본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는 독립국가임을 천명하고 있다. 뒤이어 유럽의 열강과 미국은 독립국가인 대한제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1904년 협정서(제1차한일협약)가 강제되어 대한제국에 일본에 의한 고문정치가 시작된 이후, 1905년에는 을사늑약(제2차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통감정치가 실시되었다. 통감정치로 실질적 국권을 빼앗은 일본은 허울만 남아있던 대한제국을 1910년 병합조약을 강제하여 대한제국의 실체를 소멸케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황제이던 고종은 일제의 야욕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주권수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러일전쟁의 발발에 대비한 전시중립선언, 을사늑약의 강제성을 알려 무효화하려는 외교적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제국 말기 일제의 침략 기도에 대하여 고종은 전시중립선언이나, 특사 파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였다. 고종의 외교를 통한 주권수호활동은 대한제국 시기의 정부의 주체적인 대응책으로서 주권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음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고종의 중립정책
대한제국 시기에는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관련하여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고, 이와 같은 동북아 정세는 대한제국 정부로 하여금 중립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립화는 이미 1880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었고, 대한제국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한 외교방안으로, 고종은 외압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화를 염원하여 왔다.
 
대한제국은 열강과의 외교에 치중하는 한편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중립화를 추진하였다. 고종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1897년 10월 5일 칭제를 단행하였고, 1899년 8월 17일에는 일종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이 만국공법체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만국공법의 틀 내에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촉구한 것이고, 만국공법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중립조항은 중립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나아가 1901년 대한제국이 스위스 정부로부터 제네바협정안을 입수한 것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십자를 이용하여 대한제국을 중립지역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고종은 주한 미국공사들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중립화를 제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정부는 한국 문제에 대해 철저히 불개입원칙을 고수하였다.
 고종은 1900년 중국의 의화단사건으로 열강의 한국 출병 가능성이 고조되자 중립화 외교를 추진하여, 그 해 8월 특명전권공사로 일본에 파견한 조병식으로 하여금 대한제국을 스위스와 벨기에와 같이 중립화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러일 양국간의 군사적 충돌위기가 고조되면서 고종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청일전쟁 당시 전쟁터가 되고 일본군에 의해 왕국인 경복궁이 점령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기억을 상기하고, 열강들의 국권침탈에 대항할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던 고종과 집권층은 중립화노선을 추진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점차 현실화되자 고종은 중립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여 1904년 1월 21일 戰時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덴마크와 중국이 조선의 중립선언을 승인하였다. 그즈음 군부대신이 된 고종 측근 이용익은 2월 6일 런던 데일리 메일 특파원 매킨지와 가진 대담에서 "한국은 안전하다. 한국의 독립은 미국과 유럽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매킨지는 "자신의 힘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조약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개혁을 하든가, 멸망하든가,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며 이용익의 안이한 국제정세 이해를 몰아붙였다. 그러나 이용익은 "우리는 중립 성명을 발표했고, 중립을 존중하도록 다른 나라에 요청했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종의 전시중립 선언은 일본이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2개 대대를 서울로 진입시키면서 물거품이 됐다. 2월 23일 체결한 「한일의정서」 1조는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을 확실히 믿고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보호'와 '지도'를 명시한 한일의정서는 을사늑약(1905년)과 강제병합(1910년)의 예고편으로,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조선의 중립 선언을 승인했던 열강들은 일본이 군대를 보내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고, 곧 일본 편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독점과 대륙진출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러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전쟁시작과 함께 한국에 주권침탈을 위한 조약을 강제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찍이 1903년 8월에 이미 일본이 러시아와 일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미처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중립국선포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해 말에 일본의 동향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1904년 1월 21일 급히 중립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리 별도로 편성해 둔 한국임시파견대를 진주시켜 군사강점 상태를 만들었다. 임시파견대가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도 전력보강과 征露軍 보강을 구실로 일본군은 전국 각지에 대규모로 진주하였고, 이들은 서울을 통과하면서 위협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와 같은 군사강점 상태에서 일본은 한국의 전시국외중립선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그들의 한반도 점령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것이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소위 「한일의정서」이다. 
이 의정서는 대한제국이 ‘주권독립국가’임을 명문화하였으나, 동시에 일본군의 국내 주둔을 허용하였다.
 제2조와 제3조를 통하여 황실의 안전과 독립 및 영토보전을 보증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했으나, 제1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등은 정치 · 군사 · 외교적 측면에 걸쳐 대한제국 주권 침탈을 합리화하는 규정이었다. 그 중 제4조는 “제3국의 침해에 의해 또는 내란 때문에 대한제국의 황실의 안녕 혹은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 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공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미 대한제국 정부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군사를 파견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이 편의를 제공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고종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일본의 무력시위에 의한 강제에 의하여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중립선언을 파기한 결과가 되었고, 러일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국이 됨으로써 중립국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국제법에 있어 중립이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를 전쟁의 상태에서 본 상태를 말한다.
 타국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주권국가가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권리는 주권의 명백한 속성이다.
 중립의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와 연계되어 있는 바, 투쟁 중인 당사국 사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
 중립을 취하는 국가는 쌍방 교전국에 대하여 병력이나 무기의 공급을 피하고, 그 영역이 교전국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방 교전국을 원조하는 중립인에 대한 타방 교전국의 일정한 제재를 묵인하는 등의 의무를 고수하여야 한다. 근대 국제법은 전쟁에 있어 제3국이 반드시 중립을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를 강제하지고 않았고 또한 교전국이 중립국에 대해서 전쟁을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지고 않았기 때문에 중립은 결국 중립국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는 동시에, 한편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교전국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국제정치의 문제였고, 직접적인 국제법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러한 Wheaton의 설명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전시중립 선언은 표현 그대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다. 그러나 중립선언을 통해 중립의 지위를 얻고 얻지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 중립을 선언한 것은 독립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
3. 고종의 특사외교
고종은 처음부터 을사늑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세계열강을 상대로 을사늑약의 불법 무효를 선언하는 외교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조정이 일본의 감시 하에 있었고, 통신수단도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종의 외교활동은 비공식통로를 통한 친서전달, 밀사파견 등의 방법으로 열강에게 독립의 보존과 유지를 청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고종은 을사늑약의 강제체결 전인 1905년 10월부터 헤이그밀사사건에 이르는 1907년 7월까지 최소한 6번에 걸쳐 을사늑약의 무효 확인을 외국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압력이 거세지던 1902년에는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가 고종황제에게 쓴 편지에서 고종을 '왕'이 아닌 '황제'로 칭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통치하라'며 대한제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가 대한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사료이자, 고종의 외교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제는 부분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고종의 일관성있는 주권수호활동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러일전쟁에서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어 가자 일본은 보호국화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일의정서의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조항에 근거하여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외교 분야의 고문을 대한제국 내에 두고 그 의견을 따를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한일신협약」을 강요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에 관한 주권을 이양할 것을 강요하여 협정서를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 역시 고종의 반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체결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사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약이었으니, 일본은 이를 기만하고 대외에 공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데 동의하였고, 이에 앞서 미국과 영국 또한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와 자국의 필리핀, 인도에서의 기득권 보장을 교환하였다. 미국은 1905년 7월 29일 미국 육군장관 William H. Taft와 일본수상 桂太郞간 비밀협약을 통해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지배를 승인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 보호권 확립을 주고 받았다. 영국도 1905년 8월 12일 제2차영일동맹의 체결에 의해 영국의 인도 국경 지방에서 영국의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본격적인 주권침탈이 있게 되자 고종은 비밀리에 측근들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던 각국에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성을 규탄하고, 한국이 주권을 수호하여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청하였다. 이러한 고종의 해외특사파견은 러일전쟁이 개시된 이후 일본에 의해서 주권이 강탈되면서 시작되어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위한 헤이그특사 파견으로 인하여 강제 퇴위될 때까지 집중되고 있다. 
고종은 1882년 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 이래 줄곧 호의적인 인상을 갖고 있던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1904년 12월 고종은 주일특명전권공사로 가 있던 조민희에게 ‘미국 정부가 현재 조약관계에 모순되지 않는 한 동양문제의 해결에 임하여 한국의 독립유지에 진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밀서를 주어 미국무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조민희는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건너가 당시 콜럼비아 대학 학장이며 주미한국공사관 고문이었던 Chas. W. Needham을 통해 미국무장관 J. Hay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조민희는 Needham으로부터 미국무장관이 동정을 얻었다는 뜻을 전달받았을 뿐, 진전된 미국 정부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주 일부 지역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일본은 국내 재정 형편상 더 이상 전쟁을 끌 수 없었다. 미국의 협조를 얻어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료하는 강화회담을 갖고자 하였다. 루스벨트대통령은 양국의 동의를 얻어 포츠머드에서 강화회담을 유치하고 협상과정에 개입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제는 회담에서 주권의 행방이 결정될 것이 확실하므로 회담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민영환과 한규설 등의 주선으로 1905년 여름 이승만을 미국에 밀파하였다. 그러나 미 대통령은 특명전군 자격을 위임받지 못한 결함을 들어 대한제국 대표의 회담 참가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승만은 독립협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복역 중 1904년 8월 4일 특사로 풀려 나 민영환 한규설 등의 추천을 받아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의 파견 목적은 일본 및 러시아의 형세를 탐색하여 러일전쟁이 끝나고 강화회의가 열릴 때 미국의 중재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이승만은 워싱턴 포스트 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을 기사로 게재토록 하였고, 민영환과 한규설의 편지를 전 주한미국공사였으며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H. A. Dinsmore에게 전달하여 주선을 부탁하였다. Dinsmore의 주선으로 1905년 2월 20일 국무부에서 미국무장관 Hay를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한국독립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부탁하자 헤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개인적으로나 미국 정부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호의적인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그 해 7월 1일 Hay가 사망하고 국무장관에 E. Root가 취임함에 따라 이승만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말았다.
 
또한 고종은 전 內藏院卿 李容翊의 상주에 따라 일본의 압박을 물리치기 위하여 구미열강에 사절을 파견하여 각국의 간섭을 청하기로 하고 밀서 5통을 작성하여 이를 외국인으로 하여금 상해로 가지고 가서 구미 각국으로 보내려 하였다.
 밀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억압은 나날이 더해 병권에서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악하고 관리들에 대한 임면도 전횡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권을 가로채고 공법을 무시하여 폭거가 극에 달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의 은혜에 의지하여 일본을 구축하고자 하니, 일본의 폭루를 준거할 수단에 대한 품의를 러시아 황제에게 호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밀서는 원래 상해에 있는 전 주한러시아공사 A. Pavloff 에게 보내진 것으로서 파블로프 등이 이를 러시아황제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러시아 정부는 파블로프를 통하여 러시아가 멀지 않아 한국황제를 도와 일본의 폭행을 억압 배제하겠다는 답서를 발송하기로 결의하고, 인천에 있는 프랑스 영사를 통하여 한국 중추원의 모 인사에게 전하고 그를 통하여 고종에게 전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파블로프는 러시아 황제의 답서를 한국에 보내기 위하여 상해에서 인천으로 직항하는 독일기선 Loongmoon호 선장을 통하여 프랑스영사에게 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후 다시 프랑스 군함 게루상호에 승선한 한 부인에게 부탁하여 답서를 보내고자 하였다고 하나 고종에게까지 전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종은 이해 7월 24일 상해에서 미국 워싱턴 대표부에 보낸 비밀 전문에서 러일전쟁 이래 한일간에 체결된 국제조약과 이권에 관한 조약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며, 정부대신은 일본의 지휘를 받고 있는 등 본인의 뜻과무관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후 정부가 보내는 전문은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905년 가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무력침략은 시간문제로 임박하였다. 민영환 등 국제정세에 밝은 충신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1882년 체결되고 이듬해 비준된 조미수호조약 제1장에 약정된 ‘善爲調處 ’조항을 들어 미 대통령에게 주권수호 협조 친서를 발송할 것을 상주하였다. 조미 양국은 제3국이 조약 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서로 도와 이를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 요청조차 정상적인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추진할 수 없었다. 주요 외국 주재 공관은 1905년 가을 이후 일본의 통제와 감시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1905년 10월 고종은 자신의 뜻을 미국에 호소하기 위해 Homer B. Hulbert에게 친서를 휴대하게 하여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친서에서 고종은 1881년 이래 미국과 한국은 우호적 수교관계를 맺어 왔고, 그로 인해 우리 민족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한 후 1904년에 맺어진 한일의정서의 체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이 한일의정서에서 약속한 한국의 주권보호를 깨트리고 보호국화를 기도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서 문명화된 강대국으로서의 처신이 아니므로 앞으로 한국애 대한 일본의 야욕이 어떻게 드러날지 염려되며, 일본의 보호통치를 막을 수 있는 도움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그가 워싱턴에 도착한 시각은 한성에서 일본이 임의로 작성한 조약 문서에 외부대신 인장을 강제로 빼앗아 압인한 직후였다. 미 국무성은 친서 발송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친서 접수를 지연시키며 일본 공사관으로부터 조약 체결 통보가 올 때까지 헐버트와 면담조차 거부하였다. 루스벨트는 일본의 한국 지배를 용인하는 대가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인정받으려 한 것이다. 루스벨트의 몇 년 후 심정을 술회한 내용을 보면 더욱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독립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조약상으로 엄숙하게 명문화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자신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업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한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국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일이다.”
 즉 루즈벨트는 조미조약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자치가 부적절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루스벨트의 흑심을 모르고 있던 황제는 다시 프랑스 주재 민영찬 공사를 급히 보내 대미주권수호 외교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특명전권 자격 없는 민 공사의 비공식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헐버트 박사와 민 공사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황제는 중국 지부를 경유하여 을사무효 선언 전문을 헐버트에게 타전하여 이를 미 정부에 전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미국은 등을 돌렸다.
 헐버트의 「手稿」에는 1905년 11월 日本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압박을 가할 당시 고종이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미수호조약」의 제 1조 “양국 일방이 다른 열강에 의해 불의하게 취급당하면 선의의 조처를 취하며 우의를 보인다”는 善爲調處 조항에 따라 미국에 외교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헐버트박사를 통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주권수호협조 요청서」의 영문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종은 당시 이 「주권수호 협조요청서」를 통해 1882년의 朝美수호조약을 들어 섭정을 기도하는 일본에 맞서 외교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미국 측에 간곡히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미 대세가 일본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 요청을 거부하는 등 조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음이 적나라하게 묘사돼있다. 미국은 헐버트박사가 이 협조요청서를 전달하려 하자 11월 18일 대한제국과 일본간에 새로운 조약(을사늑약)의 체결로 외교권이 일본에 ‘자발적으로’ 이양돼 조미조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후 같은 해 12월 간접통로를 이용, 이 요청서를 입수한 것으로 「手稿」는 밝히고 있다. 고종의 주권수호 외교는 결정적으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외교적 배신외에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한 이유로 실패에 그쳤지만 국제법학자들이 을사늑약을 무효로 공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주권수호 외교교섭의 연장에서 1906년 6월 친서가 발송되었다. 대미 외교교섭 과정에서 자격없는 밀사 파견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헐버트 박사를 특별위원으로 임명하여 외교교섭 전권을 위임하였다. 헐버트를 통하여 각국에 보내진 친서에서 고종은 을사늑약이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세가지로 밝혔다. 러시아황제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우리 정부 대신이 조인한 것은 진실이 아니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고종은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정부회의라 운운하나 국법에 의거하지 않고 회의를 한 것으로 일본인들이 대신을 강제로 가둔채 회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약이 성립되었다고 일컫는 것은 공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의당 무효이고, 이에 한국은 장차 이 사건을 헤이그의 만국공판소의 공판에 부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고종은 헐버트를 통하여 을사늑약 문제를 1899년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 의해 설치된 상설중재법원에 제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종은 일제에 의하여 강탈당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특사에 의한 주권회복 노력을 계속하였다. 친서에도 이 사실을 밝히어 각국 국가 원수는 그에게 일본 침략사실을 물어 역사의 진실을 알아 줄 것을 호소하였다. 전권을 위임하고 친서를 전달토록 하였다는 점에서 외교교섭 형식상 하자가 없는 조치이다. 황제가 1906년 친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 형식상의 일치 검토만으로 불충분하다. 더 중요한 것은 친서에 담긴 황제의 외도나 을사늑약에 대한 입장간의 일치 여부검토이다. 이점 1905년 친서 이후 1907년 헤이그행에 밀하된 위임장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발송한 문서에 나타난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즉 을사늑약은 황제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것이 아니며, 황제의 비준을 얻은 국가간의 약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을사늑약은 국제법적으로 불법 무효로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은 조약이다. 따라서 을사늑약에 따른 소위 외교권 이양이란 황제의 동의나 비준도 없는 불법조치이며, 일본은 대한제국을 무력침략하였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사료가 1906년 6월 22일자 친서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게 되자 고종은 1907년 6월의 제2차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기대를 걸고 또 다시 특사를 파견하였다. 특사로는 이상설, 이준, 이위종 등 3인이 선발되어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하였고, 헐버트도 이들과 합류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고종의 친서는 “대한제국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보내노라. 念外에 시국이 크게 변하여 열강의 침략이 더욱 심하여 마침내 우리의 외교권이 피탈되고 우리의 자주권을 손상함에 이르렀다. 원컨대 交好의 誼와 扶弱의 義를 垂念하여 널리 각 우방에 의하여 법을 設하여 우리의 독립의 국세를 보전케 하여 짐과 전국 신민으로 하여금 은혜를 품고 만세에 그 덕을 칭송하게 되면 이에서 더한 기쁨이 있으리오” 그러나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얻지 못하였다. 결국 만국평화회의에서도 고종의 특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이그특사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이를 구실삼아 고종을 퇴위시킴에 따라 고종의 대외특사정책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프랑스 국제법학자 Francis Ray는 1906년 초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La Situation Internationale de la Coree)'라는 논문을 통해 조약 체결 당시 강박이 사용된 점과 황제가 그것이 불법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은 무효라고 하였다.
 조약법협약의 채택과 관련하여 UN국제법위원회가 1963년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하바드조약법협약안을 인용하여 1905년 을사늑약의 수락을 위해 한국 황제와 대신을 위협한 것을 강제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대표적 예로 기술하고 있다.
 
고종이 전시 국외중립선언 이후 일본의 주권침탈에 대항하여 각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주권수호노력을 끊이지 않자, 일본은 황제에 대하여 경계를 하게 되었고, 정부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일 분위기를 궁중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광무제는 1919년 전후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 1차대전 종료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여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외교사절은 국가간 교섭할 목적을 가지는 국가기관으로,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시초의 외교사절은 종교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대우되는 상주사절이 파견되는 것은 대체로 13세기 이후의 일이다. 베니스사절의 대외파견을 효시로 하여 13세기의 도시국가가 채택한 상주외교사절제도는 15세기 말엽에 영국 · 프랑스 스페인 · 독일 등에까지 보급되었고,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보다 많은 유럽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7세기 중엽까지는 대사(ambassador), 주재사절(resident), 파견사절(envoy)의 3종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대사, 공사, 대리공사의 3종을 인정하기 전에는 1815년 비엔나회의에서 의결된 후 1818년 Aix la Chapelle회의에서 보완되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된 계급이 사용되어 왔다. 대사(Ambassador), 전권공사(Ministers Plenipotentiary)와 특명전권공사(Envoy Extraordinary), 변리공사(Ministers Resident), 대리공사(Charge d'Affaires) 로 구분하고 있다. 앞의 세가지 직책이 국가원수에 의해 파견되는 것이나, 네 번째는 외교기관에 의해 타국 외교기관에 파견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제법상 누구를 외교사절로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고,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속한다.
 Oppenheim은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는 국가의 권리이므로, 타국이 파견하는 외교사절의 접수는 의무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고종이 파견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사절 파견이란 주권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국이 어떤 국가와 교제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개설하거나 상주사절단을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섭외관계가 관계국간의 상호동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런 동의는 사절의 파견 접수에서부터 실제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외교사절은 신임장에 의해 그 지위가 확인되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절의 경우에는 전권위임장(Full Powers; Pleins Pouvoirs)이 필요하다.
 고종이 헐버트 박사를 특사로 임명하여 전권을 위임하고 친서를 전달토록 하였다는 점은 당시의 국제법상 대한제국의 주권행사에 있어 형식상 하자가 없는 조치임을 의미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대한제국 말기 고종은 중립화 선언이나 특사외교 등과 같이 주권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실행하였다. 그러나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반의 국제법은 오늘날의 국제법과는 다른 측면이 많았고, 국제정치의 힘에 덮혀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립선언의 의미와 효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고종이 러일전쟁 당시 전시중립을 선언하는 등 중립외교를 추진한 점에 대해서 자위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중립선언은 고종의 착각이자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을사늑약 직후 고종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 밀서를 보내 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한 고종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 혹은 묵인해준 사실을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국권수호를 위한 중립화 정책 추진, 미국을 향한 구명외교, 열강에 대한 친서외교, 헤이그 특사 파견 등은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국제법 지식에 의거한 것”이라며 고종 무능론을 반박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국제사회가 정의의 이름으로 약소국 문제에 개입해줄 것이라는 고종의 이상주의적 기대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국권수호를 위해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제국과 고종의 무능으로 병합이 필연적이었다는 논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역사학적 관점에서 당시 고종 등 사회주도층의 무능을 비판적으로 지적할 수는 있으나, 주권국가로서의 외교적 활동을 통해 독립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 했던 고종의 중립선언이나 특사외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제법의 시각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고종은 지속적으로 일본의 침략행위와 조약 위반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미국 등 제3국과 체결한 수호조약을 근거로 주권수호를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일본의 강제에 의한 조약의 체결을 지적한 부분이다. 일본은 조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보호국임을 자처하고, 외교관계를 전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고종의 다양한 밀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강박에 의한 을사늑약은 무효라는 주장이야말로 대한제국 주권수호에 관한 국제법적 활동의 백미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당시 국제법은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은 무효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호도하려 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론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는 조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당시의 통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견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법리전개 또한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내포되어 있다. 조약을 국가간의 계약으로 이해하면서 조약 체결시 당사국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경우 사적 계약과는 다르다고만 할 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화조약을 예로 들어 국가에 대한 강제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바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병합조약의 강제는 終戰을 위한 강화조약이 아니라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Hall은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의 권리로서 다른 지역의 자국편입은 그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Weinschel의 논리처럼 강화조약의 정치적 상황을 법적 논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논거가 아닌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일본이 영국에 1910년 조약의 유효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국제관습법상 국가에 대한 강박은 해당 조약의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 보편적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간접증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한제국을 圍繞한 주변국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주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립을 선언한 것은, 그 실효적 달성과는 별개로 약소국이었던 대한제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법적 조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강제적으로 체결한 을사늑약을 특사외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정한 사실은 주권국가로서의 본질적 주권활동임에 부언의 여지가 없다. 
[Abstract]
King KoJong's Endeavor to Protect Sovereignty during Korea Empire
Sung, Jae Ho
In 1905, The Japanese Imperial coerced the Korea to conclude the treaty including the Supervisor system which deprived the diplomatic power of the Korea. And the Japanese Imperial enforced Annexation Treaty in 1910. The Emperor of the Korea, The KoJong, tried to let the other countries know that the treaty were coerced and illegal. These effort should be estimated in International Law. Textbooks of Oppenheim(1905) and Wheaton(1904) will be examined in order to do it. 
The Korea has alread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Russia, Germany, Japan before the Japanese Imperial enforced the treaties. This means that the countries recognized the Korea as an independent sovereign state b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they accepted the mutual relationship should be done by the international legal rules. Accordingly, Japan had the duty not to derogate the dignity,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Korea which had been recognized by the countries. 
In addition to that, the Korea tried to carry out the Neutralization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effort was failed by the Japanese Interference.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 to declare the neutrality in times of war between Russia and Japan also failed. According to the textbook by Henry Wheaton published in 1904 described that declaring neutrality has just declaratory meaning. However, the declaration was the a clear expression to reveal the sovereignty.
The Emperor KoJong continued to recover the deprived Sovereignty by dispatch a special envoy to the countries mentioned above. According to the books by Oppenheim, it was not the duty of states to receive the envoy. Having the full powers and emperor's personal letter, however, the special envoys were fully qualified in international law. The Emperor's dispatching envoys can be regarded as sovereign activities in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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